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91,319,348791,659,749 700,340,401 [국비100,295,836 양여금63,222,787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

△2,863,39950,932,220 53,795,619 [국비17,376,056 양여금1,642,787]

3110
농·축산관리            3,059,14414,391,147 11,332,003 [국비3,241,451 양여금1,642,787]

3111
농업행정               1,997,6236,527,941 4,530,318 [국비3,155,451 양여금1,642,787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29,359285,655 256,296 [국비9,975]

110
인건비              1,78226,913 25,131 [국비9,975]

101 1,782인건비 26,913 25,131 [국비9,975]

1,782 0526,913 25,131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5,266양곡관리 업무보조                     26,330 * 1명 * 200일 =

389추곡수매 공시료 채취 인부임             27,720 * 7명 * 2일 =

19,950가축방역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,975 시비9,975]

가축방역보조원 고용,산재,국민연금 (=1,308)

290  ·고용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9,950,000 * 1.45% =

120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9,950,000 * 0.6% =

101 898
인건비

  ·국민연금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19,950,000 * 4.5%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27,577258,742 231,165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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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 897일반운영비 30,483 29,586  

897 0130,483 29,586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14,873)

  ·부서운영 소모품 (=8,514)

3,366    –복사용지                      18,700 * 15상자 * 12월 =

912    –복사기 토너                      38,000 * 2개 * 12월 =

1,980    –레이저프린터 토너                     198,000 * 10개 =

1,056    –팩스토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,000 * 12통 =

1,200    –사무기기등 수선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2월 =

  ·농정관련 인쇄물 제작 (=2,350)

1,000    –농정관련 책자 인쇄               5,000 * 100매 * 2종 =

1,350    –농정관련 홍보물 등 제작          300 * 1,500매 * 3종 =

1,000  ·농정시책유공자 포상품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9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운영수당> (=910)

910  ·농정심의회 회의참석수당            70,000 * 13명 * 1회 =

<급량비> (=14,7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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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 ·농촌일손돕기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명 * 2회 =

1,900  ·농업재해비상근무                   5,000 * 10명 * 38일 =

1,000  ·구제역 등 가축방역 비상근무         5,000 * 5명 * 40일 =

201 10,800
일반운영비

  ·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5,000 * 12명 * 15일 * 12월 =

202 9,480여비 33,059 23,579  

9,480 0133,059 23,579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998가축전염병 관련 출장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명 * 10회 =

400타시·도 도매시장 비교시찰        49,900 * 4일 * 2명 * 1회 =

9,581농정 기본업무 참석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8명 * 12월 =

202 22,080
여비

직원 관내출장여비               10,000 * 23명 * 8회 * 12월 =

203 200업무추진비 7,600 7,400  

200 034,000 3,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4,000농정시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43,600 3,60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203 3,60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301 0일반보상금 57,600 57,600  

0 1157,600 57,6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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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,600공수의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6명 * 12월 =

307 17,000민간이전 130,000 113,000  

17,000 02130,000 113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85,000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,000농업경영인 해외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5,000
민간이전

시즈오카 국제 원예박람회 견학(화훼생산농가)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,968,2646,237,286 4,269,022 [국비3,145,476 양여금1,642,787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,832,4985,296,605 3,464,107 [국비3,145,476 양여금1,642,787]

201 300일반운영비 7,169 6,869 [국비7,169 ]

300 017,169 6,869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 일반수용비> (=1,728) (국1,728)

1,100  ·양곡관리 각종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275,000 * 4종 =

[국비1,100 ]

628  ·양곡관리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28 ]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710) (국710)

500  ·자동차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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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500 ]

120  ·자동차 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대 =

[국비120 ]

90  ·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90,000 * 1대 =

[국비90 ]

<급량비> (=3,080) (국3,080)

1,280  ·추곡수매현장 공무원 급량비  5,000 * 2개반 * 4명 * 32일 =

[국비1,280 ]

  ·정부양곡관리 및 기업회계 결산 업무추진

1,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명 * 4일 * 12월 =

[국비1,200 ]

  ·정부양곡재고조사 및 가공업체 점검추진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명 * 2일 * 20회 =

[국비600 ]

<차량선박비> (=1,651) (국1,651)

1,651  ·차량선박(짚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국비1,651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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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 △300여비 5,091 5,391 [국비5,091 ]

△300 015,091 5,391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1,198기업회계결산 및 대사              49,900 * 3명 * 4일 * 2회 =

[국비1,198 ]

2,994양곡,재산관리 교육 및 회의참석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=

[국비2,994 ]

899정부양곡관련 타시도 비교시찰       49,900 * 3명 * 3일 *2회 =

202
여비

[국비899 ]

206 6,021재료비 87,514 81,493 [국비63,713]

87,514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(백신)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6
재료비

[국비63,713 시비23,801]

301 △4,400일반보상금 3,200 7,600 [국비1,820]

△4,400 013,200 7,600 사회보장적수혜금                

3,200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국비1,820 시비1,380]

308 △160,293자치단체등이전 1,120,664 1,280,957 [국비425,342 양여금234,787]

△160,293 011,120,664 1,280,95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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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1,461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40,674 시비280,787]

5,400농가 도우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600 시비1,800]

355,896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77,948 시비177,948]

3,120논농업 직접 지불 행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120 ]

234,787양곡관리 인건비 보전<지방양여금사업>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양여금234,787 ]

403 자치단체등자 2,022,253본이전 4,072,967 2,050,714 [국비2,642,341 양여금1,408,000]

2,022,253 014,072,967 2,050,714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211,969토양개량제 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89,343 시비22,626]

2,441,571논농업직접지불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441,571 ]

11,427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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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11,427 ]

1,408,000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<지방양여금사업>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양여금1,408,000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135,766940,681 804,915  

206 △2재료비 13,727 13,729  

500농촌일손돕기 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개 =

3,000축산물 수거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600건 =

206 10,227
재료비

구제역 등 방역 소독약품               9,900 * 1033병 * 1회 =

308 164,954자치단체등이전 419,954 255,000  

160,000 01415,000 255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(=255,000)

170,000  ·수출작목반(농가)                   1,700,000,000 * 10% =

85,000  ·수출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700,000,000 * 5% =

105,000돌발 병충해 방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5,000수도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954 084,954 0 기타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

308 4,954
자치단체등이전

방역요원 농장채혈 활동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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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3 자치단체등자 △27,986본이전 507,000 534,986  

△27,986 01507,000 534,986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200,000수리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5,000축산분뇨처리사업(톱밥구입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0,000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5,000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단지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57,000
본이전

노지채소 시설설치 지원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05,000 5,0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05,000 5,000  

420310
기타                0해외이전 5,000 5,0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5,000 025,000 0 국제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

5,000국제식량농업기구(FAO) 국제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